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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

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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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현대인베스트먼트 H1 혼합자산투자신탁1호(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베스트먼트 H1 혼합자산투자신탁1호(사모투자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
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현대인베스트먼트 H1 혼합자산투자신탁1호(사모투자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d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4월 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4월 1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26년 4월 16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
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 6276. 7000 www.hdfund.co.kr),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
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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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
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
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 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
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
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
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
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

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
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
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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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
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집합투
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투자결
과에 따른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
는 투자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
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
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운용보수 이외에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할 수 있으므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대비 더 높
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
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실현되
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매주 
1회 또는 매월 1회 산정될 수 있는 등 기준가격 산정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
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
전한 상태로 산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
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자
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
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
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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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16.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이
하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
다. 
 

17.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
지 못할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현대인베스
트먼트 단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모자형전환 
등)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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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4.9.) 

현대인베스트먼트 H1 혼합자산투자신탁 1 호(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EU977) BT  

투자 위험 등급 
1 등급(매우높은위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

기구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다수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위험, 유동성 제약 발생의 위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에 따른 투자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현대인베스트먼트 H1 혼합자산투자신탁1호(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

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수익

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자산(사모투자재간접형) 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

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

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기타 자산에 병행하여 투

자하는 다수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피투자펀드 운용사 및 개별펀드에 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으로 성과가 우수한 일반사모집합투

자기구를 엄선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

다. 단순 보유가 아닌 시장모니터링(금리, 경기, 수급, 정책 등)으로 시장국면(상승장, 조정장, 하락

장 등)을 판단하고, 전략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외 다른 자산에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은 “9. 집합투자지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

익구조”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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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

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5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6년 2월 

27일 기준)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00% 이내 
1.120% 0.450% 0.850% 1.877%  310  506  708  1,131  2,30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1.570% 0.900% 0.380% 2.327%  239  483  734  1,257  2,686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600% 이내 
0.895% 0.225% 0.590% 1.652%  228  402  582  959  2,01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1.120% 0.450% 0.310% 1.877%  192  391  595  1,023  2,213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혼합자산형)(%) 
운용 

경력 

년수 

(년)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김원기 1982 책임(팀장) 2 185 - - - - 14.7 

김정중 1991 부책임(과장) 10 1,009 - - - - 7.2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

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기준일 : 2026년 3월 20일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

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

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

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



                                                                                                         - 9 - 

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국내외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자연현상 등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의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가격변동 위험으로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

권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보수, 거래비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주식 편입상품으로 주가

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주식가격은 외부환경의 변동 등 시장전

체위험의 증가 및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위험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

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피

투자펀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중비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피투자펀드에 투자하여 목표하는 포트폴리오를 간

접적으로 구성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2중으로 부담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징구하는 피투자펀드를 편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궁극

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전체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

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공

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

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규제>  

-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10%)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50%)  

-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20%)(ETF의 경우 30%) 

-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동일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20%)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100%) 

- 증권의 대여 제한(50%) 

- 증권의 차입 제한(20%)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

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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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 

제약 위험 

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

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 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환매

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 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환매주기관련 

위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청구 시점

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

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

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증권 및 파생상

품 등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

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환

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금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

생할 경우 적시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

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3영업일 (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ㆍ 17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 17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

매청구일(D)로부터 13 영업일 (D+1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4영업일

(D+13)에 환매대금을 지급 

ㆍ 17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

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14 영업일

(D+13)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5 영업일(D+14)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d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

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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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번호: 02-6276-7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dfund.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총액 
10조좌(1좌당 1원) 

효력발생일 2026 년 4 월 16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4. 집합투자업자(15 페

이지) 및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7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

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

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

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

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

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

서 3 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

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

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

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

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

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

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랩(W) 
판매회사에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펀드 등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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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I)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

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dfu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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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현대인베스트먼트 H1 혼합자산투자신탁1호(사모투자재간접형)(EU977) 

(종류)클래스 

A A-E AG C C-W C-E C-F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수수료선취 
-온라인)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U978 EU979 EU980 EU981 EU982 EU983 EU984 

(종류)클래스 

C-I CG S C-P P-E S-P R(DB확정급여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U985 EU986 EU987 EU988 EU989 EU990 EV37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1)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

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

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2026년 

4월 16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

페이지(www.hdfund.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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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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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현대인베스트먼트 H1 혼합자산투자신탁1호(사모투자재간접형)(EU977) 

(종류)클래스 

A A-E AG C C-W C-E C-F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수수료선취 
-온라인)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U978 EU979 EU980 EU981 EU982 EU983 EU984 

(종류)클래스 

C-I CG S C-P P-E S-P R(DB확정급여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U985 EU986 EU987 EU988 EU989 EU990 EV37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내용 

____년 __월 __일 최초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1)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

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6 신영증권빌딩 

02) 6276-7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26.3.20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혼합자산형)(%) 
운용 

경력 

년수 

(년) 

주요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 

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원기 1982 
책임 

(팀장) 

2 185 

- - - - 14.7 

2024~현재 

 

2014~2024 

2011~2014 

2007~2011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주식운용본부 

신영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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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분석 

김정중 1991 
부책임 

(과장) 

10 1,009 

- - - - 7.2 

2021~현재 

 

2020~2021 

2018~2020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주식운용본부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

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본부 및 팀별로 운용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

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

용전문인력 및 당사 동종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운용

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기간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해당사항 없음 

주) 2026 년 3 월 기준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나. 종류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 (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

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

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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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

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

(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 환매할 경

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

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

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

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랩(W) 
판매회사에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

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펀드 등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가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

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자산(사모

투자재간접형) 투자신탁입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기타 자산에 병행하여 투자하는 다수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시장에서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주로 선별하여 투

자하는 등 투자금의 빠른 회수 및 환금성 확보를 고려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예시. 주로 롱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 메자닌 

및 VC 펀드 지양 / 부동산 및 인프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비유동성 자산 투자 배제) 

 피투자펀드 선정은 운용사 및 펀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선별하며, 투자 전 운용사, 펀드구조, 

투자전략 전반에 대한 사전 실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현황 및 주요 리스크 요

인을 점검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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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정량평가 

경영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순자산이익률 

운용규모 AUM(펀드, 일임, 자문), 대상펀드 규모 

운용역량 운용 업력 

운용조직 전담 운용인력 수, 전담 운용인력의 운용∙자문 경력 

운용보수 총보수, 성과보수 등 

운용성과 연환산 수익률, 변동성 등 

투자대상 주식 편입비 등 

정성평가 

경영안정성 운용사 현황, 소유구조 등 

운용전략 운용철학, 투자풀 구성 전략 

운용전문성 담당 운용인력의 운용경험 및 전문성, 리서치 조직 역량 

리스크관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안,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방안,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투자서비스 운용보고∙사후관리 등, 시장현황 등 기타 제공 서비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

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

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초과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

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 집

합투자기구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합니다. 

② 주식 5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

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

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③ 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

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5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

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

된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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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어음 5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

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⑥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

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

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것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자한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부터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③ 및 ⑤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

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

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

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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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

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

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③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

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집합투자업

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

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

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

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에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

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일반사모집

합투자기구(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 또는 이와 유

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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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

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

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

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

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

습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상기 “가”의 것은 제외

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

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

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비

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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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적용합니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

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

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상기 “④의 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30%, 상기 “④의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10%)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⑤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파생상품매매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뺀 가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함)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

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⑦기관전용사모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⑥부터 

⑨, 나. 투자제한 ③부터 ⑥(라 제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

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초과일부

터 6개월까지로 하며,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

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기타 자산에 병행하여 투자하는 일반사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므로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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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9. 집합투자지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가) 기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

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수익

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기타 자산에 병행하여 투자

하는 다수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피투자펀드 운용사 및 개별펀드에 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으로 성과가 우수한 일반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엄선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순 보유가 아닌 시장모니터링(금리, 경기, 수급, 정책 등)으로 시장국면(상승장, 조정장, 하락장 등)을 

판단하고, 전략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외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 투자전략(피투자펀드 선정 기준, 실사 등 프로세스) 

① 투자 유니버스 구성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

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중,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펀드 위주로 투자 유니버스를 구

성합니다.  

 

(예시. 주로 롱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 메자닌 및 VC 펀드 지양 / 부동산 및 인프라 일반사모집합투자

기구 등 비유동성 자산 투자 배제) 

 

② 정량분석 및 평가 

 피투자펀드, 운용사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정량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경영안정성 자기자본비율, 순자산이익률 

운용규모 AUM(펀드, 일임, 자문), 대상펀드 규모 

운용역량 운용 업력 

운용조직 전담 운용인력 수, 전담 운용인력의 운용∙자문 경력 

운용보수 총보수, 성과보수 등 

운용성과 연환산 수익률, 변동성 등 

투자대상 주식 편입비 등 

 

③ 정성분석 및 평가 

 내∙외부 리서치에 따라 피투자펀드의 운용사, 운용역에 대한 정성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며, 피투자

펀드의 운용전략, 위험관리 방안 분석 등을 확인,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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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내용 

경영안정성 운용사 현황, 소유구조 등 

운용전략 운용철학, 투자풀 구성 전략 

운용전문성 담당 운용인력의 운용경험 및 전문성, 리서치 조직 역량 

리스크관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안,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방안,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투자서비스 운용보고∙사후관리 등, 시장현황 등 기타 제공 서비스 

 

④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 서로 다른 전략과 조건을 가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운용현황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운용을 점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기

적인 성과분석 및 리밸런싱으로 수익률 최적화를 추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환경 변화, 특이사

항 발생 시 편입 비중 조정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장환경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예시] 

구분 환경신호 운용방향 

금리∙유동성 
금리 하락, 유동성 확대 공격적 전략 비중 확대 

금리 상승, 유동성 축소 방어적 전략 비중 확대 

경기 사이클 
경기 회복∙확장 국면 성장∙방향성 전략 중심 

경기 둔화∙조정 국면 안정∙저변동 전략 중심 

수급구조 
기관∙외국인 수급 유입 주식형 전략 비중 확대 

수급 불안∙변동성 확대 헤지∙방어 전략 비중 확대 

정책∙리스크 
정책 지원, 불확실성 완화 위험자산 비중 점진 확대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 보수적 포트폴리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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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 피투자펀드 유니버스 현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명 주요 투자전략 종류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 

운용 

회사 

투자

비중 

구도TAO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Multi-Strategy 혼합자산 2017-07-31 1,211 

구도 

자산운용 

15% 

수준 

구도TAOHedge일반사

모투자신탁1호 

Multi-Strategy 절대수익 

추구 
혼합자산 2018-12-05 91 - 

디에스BraveS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 상장주식 롱바이어

스 전략 
혼합자산 2025-09-22 212 

디에스 

자산운용 

5% 

수준 

디에스BraveN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 상장주식 롱바이어

스 전략 
혼합자산 2026-02-11 68 - 

디에스BraveM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 상장주식 롱바이어

스 전략 
혼합자산 2026-02-27 108 - 

디에스K-1등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 상장주식 롱바이어

스 전략 
혼합자산* 2024-06-12 181 

5% 

수준 

아크임팩트 

멀티스트래티지 

일반사모투자신탁제3

호 

국내 상장주식 롱 온리 증권 2025-12-18 169 

아크 

임팩트 

자산운용 

15% 

수준 

타이거매직506 

일반사모투자신탁 

펀더멘털 리서치 기반의 

주식 선별투자 및 우량 

회사채 투자 

혼합자산* 2025-05-23 1,308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일임 

20% 

수준 

타이거비전571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주식 Long 전략 

중심으로 종목 선별 및 

회사채 투자전략 

혼합자산 2025-07-15 835 
10% 

수준 

타이거챔피언524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주식 Long 전략 

중심으로 국채 및 회사

채 투자전략 

혼합자산 2025-04-28 1,043 - 

타이거ACE1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주식 Long 전략 

+ Short 전략 및 이벤트

드리븐 전략 

혼합자산 

파생형 
2021-08-17 231 - 

타이거CORE3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 펀더멘털 롱숏 및 

알파전략(상장사 CB, BW 

등) 

혼합자산* 2021-06-30 2,261 
20% 

수준 

타이거NEWERA1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주식 투자비중 

탄력적 조정 
혼합자산* 2021-07-27 834 - 

타이거SIGNATURE3 

일반사모투자신탁 

Bottom-up 중심의 종목

선정 및 순노출도 조정 
혼합자산* 2021-06-29 509 - 

타이거TheMax3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주식 선별 투자

(롱바이어스 중심의 전략 

추구) 

혼합자산* 2023-09-05 532 - 

현대인베스트먼트 A- 이상 채권 투자로 이 증권 2018-04-12 890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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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자수익추구 / 펀드듀레이

션 1년 이하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 

액티브그로쓰증권 

투자신탁1호(주식) 

중장기  트렌드   분석

으로  선별된  국내주식

에 투자하는 전략 

증권 2023-05-09 236 
10% 

수준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중소형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성장가능성이 높은 저가

주에 투자하는 전략 
증권 2011-04-04 449 - 

※ 상기 피투자펀드 유니버스 및 예상 포트폴리오는 작성시점(2026.3.20 기준) 기준이며, 각 피투자

펀드의 최대 편입한도는 20%이며, 기재된 펀드 외 실제 운용과정에서 시장상황, 운용규모, 운용상

황 등에 따라 피투자펀드의 운용사, 피투자펀드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유니버스 및 포트폴리오를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운용규모 2026.2.28 기준) 

※ 혼합자산*은 피투자펀드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유형분류가 되지 않았으나 “혼합자산”으로 기재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 피투자펀드의 펀드 개요 

(1) 구도 TAO 일반사모투자신탁 1 호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17년 7월 31일 

투자대상 
· 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등(국내외 포함)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400% 이내 

투자전략 

·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Multi-Strategy를 수행하여 절대수익을 추구 

· Multi-Strategy 전략 :  

Equity Long을 기본전략으로 하며 Pair Trading / Event-Driven / 

Fundamental Long Short 전략 등을 조합해서 운용하는 전략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F 2.080 0.100 1.900 0.05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20%),0] 

(High Water Mark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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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구도자산운용 

신탁업자 삼성증권 

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2) 구도 TAOHedge 일반사모투자신탁 1 호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18년 12월 5일 

투자대상 
· 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등(국내외 포함)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Multi-Strategy를 수행하여 절대수익을 추구 

· Multi-Strategy 전략 :  

Equity Long을 기본전략으로 하며 Pair Trading / Event-Driven / 

Fundamental Long Short 전략 등을 조합해서 운용하는 전략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F 1.170 0.100 1.000 0.04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15%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15%),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구도자산운용 

신탁업자 삼성증권 

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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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에스 BraveS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5년 9월 22일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 장내∙외 파생상품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주식 롱바이어스, 롱숏 페어트레이딩, 파생상품, 이벤트드리븐 전략 활용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I 1.175 0.100 1.000 0.050 0.025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15%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15%),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

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

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디에스자산운용 

신탁업자 신한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4) 디에스 BraveN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6년 2월 11일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 장내∙외 파생상품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150% 이내 

투자전략 주식 롱바이어스, 롱숏 페어트레이딩, 파생상품, 이벤트드리븐 전략 활용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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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I 1.175 0.100 1.000 0.050 0.025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15%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15%),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

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

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디에스자산운용 

신탁업자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5) 디에스 BraveM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6년 2월 27일 

투자대상 

· 국내외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증권예탁증권 등의 경우 공모주 등에 한

함), 국채증권, 국내외 파생상품(단,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TRS의 대상은 국

내외 상장주식에 한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주식 롱바이어스전략을 주전략으로 운용 

· 파생상품, 이벤트드리븐 전략 활용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 30 - 

종류 C-I 1.175 0.100 1.000 0.050 0.025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15%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15%),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

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

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디에스자산운용 

신탁업자 미래에셋증권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6) 디에스 K-1 등기업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4년 6월 12일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 장내 파생상품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국내 상장주식, 장내파상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중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 시장상황에 따라 이벤트드리븐 전략 활용하여 초과 수익 추구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I 1.175 0.100 1.000 0.050 0.025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15%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15%),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

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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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디에스자산운용 

신탁업자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7) 아크임팩트멀티스트래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 3 호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증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5년 12월 18일 

투자대상 
· 국내 주식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수익 추구 

· 이벤트드리븐 투자전략, 공모주 투자 전략 사용 가능 

(다만, 이벤트드리븐, 공모주 투자전략에 의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 이하로 함. 비상장 주식은 투자하지 않음)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F 1.170 0.100 1.000 0.04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15%를 성과보수

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15%),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신탁업자 KB증권 

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8) 타이거매직 506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 32 -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5년 5월 23일 

투자대상 

· 국내외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채무증권, 주식관련사채, 기업어음증권, 

국내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ETF, 리츠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국내외 상장주식 Long 전략 

· 시장리스크 확대 국면에 있어 투자비중 축소(순노출도 관리), 주식 / 주가

지수 Short(매도)를 활용한 수익률 하락 리스크 관리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F 0.200 0.100 0.000 0.070 0.030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20%),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신한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9) 타이거비전 571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5년 7월 15일 

투자대상 

· 국내외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채무증권, 주식관련사채, 기업어음증권, 

국내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ETF, 리츠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국내외 상장주식 Long 전략 

· 시장리스크 확대 국면에 있어 투자비중 축소(순노출도 관리), 주식 / 주가

지수 Short(매도)를 활용한 수익률 하락 리스크 관리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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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F 0.200 0.100 0.000 0.07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20%),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삼성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10) 타이거챔피언 524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5년 4월 28일 

투자대상 

· 국내외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채무증권, 주식관련사채, 기업어음증권, 

국내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ETF, 리츠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국내외 상장주식 Long 전략 

· 시장리스크 확대 국면에 있어 투자비중 축소(순노출도 관리), 주식 / 주가

지수 Short(매도)를 활용한 수익률 하락 리스크 관리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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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F 0.130 0.030 0.000 0.07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20%),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미래에셋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11) 타이거 ACE1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파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1년 8월 17일 

투자대상 

· 국내외 상장주식, 채무증권, 메자닌, 국내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ETF, 

공모주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가치기반 국내외 상장주식 롱숏, 채권, 상장사 발행 공사모 메자닌, 국내외

파생상품 , 공모주 등에 투자하는 멀티전략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F 0.130 0.030 0.000 0.07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20%),0] 

(High Water Mark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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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삼성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12) 타이거 CORE3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1년 6월 30일 

투자대상 

· 국내외 지분증권, 채무증권(CP, RP, 국채, 통안채, 회사채 등), 메자닌, 국내

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ELW), 공모주(IPO), ETF 및 집합투자기구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국내외 Long 전략 중심 운용 

· 국내외 Short, IPO, 메자닌 FOF 전략 활용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F 0.130 0.030 0.000 0.070 0.030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20%),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13) 타이거 NEWERA1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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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1년 7월 27일 

투자대상 

· 국내외 상장주식, 채권(사모사채 및 메자닌 편입불가), IPO, ETF, 파생결합증

권(ELW 한정하여 투자하며, ELS 등 제외), 국내외 파생상품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가치기반 국내외 상장주식 Long 전략 중심으로, Short, 채권, IPO, ETF 전략 

등 활용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F 0.130 0.030 0.000 0.07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20%),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삼성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14) 타이거 SIGNATURE3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1년 6월 29일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 해외 상장주식(미국/일본/홍콩 증권거래시

장에 상장된 주식 한정), 채권(사모사채 및 메자닌 편입불가 / 사채권의 

경우 신용등급 BBB0 이상 투자 가능), IPO, ETF, 국내 장내파생상품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가치기반 국내 상장주식 Long/Short, 해외 상장주식 Long, 채권, IPO, ETF, 

국내 장내파생상품 전략(시장위험 회피를 위한 대차/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Short 전략 수행 포함)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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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F 0.160 0.030 0.000 0.10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20%),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15) 타이거 TheMax3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3년 9월 5일 

투자대상 

· 국내외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주식(RCPS, CPS, 보통주, 우선주 등), 신주

인수권, DR 등. 단,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은 공모주(IPO)에 한정], 채

무증권[사채권의 경우 사모사채 및 단기사채등,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

식관련사채(CB, BW, EB 등) 포함], 기업어음 및 기업어음을 제외한 어음, 양

도성예금증서(CD),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ELW 한정), ETF, 리츠(REITs) 등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담보가액 차입금의 합계는 200% 이내 

투자전략 
· 국내외 상장주식 Long(매수) 전략 활용으로 수익 추구 

· Short 전략 제한적 활용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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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S 0.110 0.010 0.000 0.070 0.030 

· 성과보수 :  

(1) 환매 또는 이익분배금 지급시 운용성과의 10%를 성과보수로 지급 

(2) 산식 :  

Max[(투자신탁평가액–High Water Mark주)평가액)x성과보수율(10%),0] 

(High Water Mark 방식) 

 

주)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16) 현대인베스트먼트 단기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증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설정일 2018년 4월 12일 

투자대상 국내채권, 어음, 환매조건부매도,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전략 
·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 A-이상인 채권에 주로 투자 

· 펀드듀레이션을 1년 이하로 유지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I 0.120 0.020 0.075 0.015 0.010 

· 성과보수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신탁업자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17) 현대인베스트먼트액티브그로쓰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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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증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설정일 2023년 5월 9일 

투자대상 국내상장주식, ETF, 파생상품 등 

투자전략 
· Top-down 분석으로 중장기 성장가능성 높은 트렌드, 산업, 종목군 선별 

· Bottom-up 분석으로 우량 종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여 수익 추구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I 0.660 0.015 0.600 0.030 0.015 

- 성과보수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신탁업자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18) 현대인베스트먼트 하이킥 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구분 내용 

종류 투자신탁, 증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설정일 2011년 4월 4일 

투자대상 국내상장주식, ETF, 파생상품 등 

투자전략 
시장가격 2.5만원 미만인 저가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량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 추구 

투자신탁 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회계기간 매 1년 

회계감사 연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 보수 :  

구분 
보수(연, 순자산총액 기준, %) 

총보수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종류 C-F 0.780 0.030 0.700 0.030 0.020 

· 성과보수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신탁업자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신한펀드파트너스 

 

 주요 전략 예시 

(1) 주식 롱바이어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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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Long), 매도(Short)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지만, 주로 매수 포지션의 비중이 높

은 성향을 보이며, 순주식노출(매수포지션 합계 – 매도포지션 합계)을 더 크게 유지하여 주가 상

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하락장에

서 일부 매도(Short) 포지션으로 시장 하락위험을 일부 방어할 수 있으나, 하락장에서는 매수

(Long) 포지션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롱숏 전략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선별하여 매수(Long)하고, 고평가되거나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은 매도(Short)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우량 종목의 상승폭을 크게 누릴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부정적 전망 종목의 매도

(Short) 포지션이 방어 역할을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의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거나 시장 전체

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에는 매수(Long) 포지션과 매도(Short) 포지션 간 차이가 줄어들어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3) 멀티 전략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위험 분산 및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전략들을 함께 운용함으로써 특정 전략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전략이 이를 

보완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전략 간 상충되는 포지

션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로 기대했던 분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벤트드리븐 전략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이벤트(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기업분할, 공개매수, 파산, 

자산매각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벤트 발생 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락 국면에서도 시장

과 무관하게 이벤트 성사 여부에 따라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벤트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공모주 전략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공모 가격에 매수하여 상장 후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무보유확약이 있을 경우 매도 시점이 제한되어 단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ETF, 파생상품 통한 자산배분 전략 

거래비용, 편의성에 장점이 있는 지수 선물, ETF 등을 활용해 시장 노출 정도를 관리 하는 전략

입니다. 상승장에서는 ETF 나 선물을 매수해 시장 수익을 빠르게 추종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손실을 방어할 수 있어 자산 배분과 위험 관리가 용이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예상과 다를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고, 파생상품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변동성

이 확대되며, 증거금 납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7) 채권 전략 

가용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채, 통안채, 회사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권 보유에 따른 이

자수익 및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보유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여 자

본 차익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회사채의 경

우 발행 회사의 신용위험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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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자닌 전략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메자닌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 주가 전환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하락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

자 수익이 방어 역할을 하지만, 발행 기업이 부실하거나 전환 가격(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주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전략을 예시로 설명한 것  

이며, 그 외의 투자전략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협회 및 판

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가)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운

용기준에 따른 실사(Due Diligence) 절차에 따른 사전검증을 통하여 시장 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

은 자산에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중심으로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기,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위

험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기 주요 내용 

매월 

· 매월말 기준 운용보고서 점검 

· 운용보고서 주요 점검 사항 : 

운용성과분석, 포트폴리오 현황, 운용지침 준수현황, 차월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등 

매분기 

· 매분기말 기준 운용보고서 점검 

· 운용보고서 주요 점검 사항 :  

전분기 운용경과 및 운용성과분석, 운용지침 준수현황, 다음 분기 시장전망 및 운용계

획 등 

수시 

· 피드백 가능한 범위내 수시점검 

· 주요 수시 점검 사항 :  

운용관련 중대 변화(매니저 변경 포함), 자산운용사 경영구조, 기타 중요 변화 발생시 

자체 보고 요청 

· 운용보고서 기재사항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 운용정보 요청∙점

검 예정 

나) 투자운용위원회, 투자전략회의 등 투자관련 회의를 통한 공동 의사결정과 다양한 투자판단 지표를 통

하여 펀드매니저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지만, 이를 통해 상기 위험이 완전히 해

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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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유동성 위험 및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

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지침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대

응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 제반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합

니다. 

 

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 외화 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을 예정임에 따라,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기타 자산에 병행하여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하여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

기구의 가격변동 등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

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

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

담합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국내외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자연현상 등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의 영향을 받아 가격변동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가격변동 위험으로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보수, 거래비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주식 편입상품으로 주가하락(전

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주식가격은 외부환경의 변동 등 시장전체위험의 증가 및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위험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어음, 파생상품 등

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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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

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

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채권 및 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

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

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

자신탁입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

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

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의 일체의 자산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의 사

유 발생시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

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

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

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

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거래에 

따른 담보 제공 및 차입거래 수수료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

입한 주식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차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입매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펀드는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

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투자는 일반적으로 언어·제도·문화 및 지리

적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비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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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단계의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펀드는 자산 중 일부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가 아닌 통

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피투자펀드의 운용사는 이러한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수행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투자펀드의 운용사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 투자신탁은 궁극적으로 관련한 환위험에 노출되고 피투자펀드

의 운용사가 환헤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환헤지 전략의 고유한 한계, 잔존 환노출 포

지션 등으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변

화와 상관없이 환헤지 전략 자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내용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

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투자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합니

다.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추구하는 전략은 일반적으

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행하는 일체의 자산 매매행위는 

거래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합니다. 특히 운용자의 재량 등

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빈번한 매매가 이루어 지고 이러한 매매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거래비용으로 인한 심각한 신탁재산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습니

다. 

다중비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피투자펀드에 투자하여 목표하는 포트폴리오를 간접적

으로 구성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투자펀

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2중으로 부담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징구하

는 피투자펀드를 편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궁극적으로 부

담하게 되는 전체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

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시장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공모집합투자기구

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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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10%)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50%)  

-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20%)(ETF의 경우 30%) 

-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동일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20%)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100%) 

- 증권의 대여 제한(50%) 

- 증권의 차입 제한(20%)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

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

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

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 가치와 정확

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환매청구 시

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환매 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환매주기관련 

위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

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투자자

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

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투자펀드 간  

상호 연동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복수의 피투자펀드가 동일 업종ㆍ자산군에 투자하는 경우, 

포지션이 겹쳐 사실상 집중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충격 시 손실이 여

러 하위펀드에서 동시 확대되거나 하위펀드들의 유동성 조치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숏 스퀴즈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차입매도한 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차입매도 포지션에 손실이 발생하며, 차입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들이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동 증권을 경쟁적으로 매수하거나, 증권을 대여한 

거래상대방이 경쟁적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시장에 품귀현상이 나타나 반환요청에 대

응하지 못하거나 차입매도 포지션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담중개업자 

(Prime Broker)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와 자산의 중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유동성 공급, 가격평가의 공정성 확인, 

신용공여 및 레버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중개업자의 신용위험에 직간접적으

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담중개업자가 담보자산을 대여 또는 재담보 등으로 활

용할 경우 전담중개업자의 파산 시 대여 또는 담보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모주(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

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배정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

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 금지 규정(L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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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속될 수 있으며, 매도금지 규정에 따른 환금성 제약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 

등의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기관경쟁률이 저조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한 물량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는 높은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TRS)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상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

을 수 있으며, 지급 지연ㆍ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

방의 신용 위험뿐 아니라 기초자산 발행인의 신용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됩니다. 아울

러 TRS 구조상 비용, 통화가치 변동, 기초지수와 TRS 평가액 간 괴리 등으로 인해 성

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TRS, CFD 등)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중 일부는 총수익스왑(TRS) 및 

차액 결제거래(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운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거

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 확대 위험 및 환율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급변, 거래소의 거래정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해 자산 처분 

및 환매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주식관련사채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중 일부는 전환사채, 신주인수

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적

으로 기업이 발행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위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예

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기업의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관련사채는 일반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내 상장되어도 일반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

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

니다. 

테마 투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테마 투자 전략 등을 구사할 

수 있으며 테마 투자 전략의 특성(비재무적 요소 평가 등) 상 전체 주식시장의 성과와 

다를 수 있으며, 투자대상 기업의 업무상 재해 발생, 경영진의 일탈행위 등 부정적 이

슈의 발생으로 가격변동 및 신용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여타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차

별화된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수행하는 전략은 대부분 일반적인 확률 하에서 이뤄지거나, 제한된 조건 하에서 유

의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격한 시장변화 또는 거시경제적인 시장 충격에는 헤

지전략이나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

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경제위기 또는 예상치 못한 시장충격에 적절히 헤지하지 못하

여 급격한 가치의 변동 및 가격급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는 일반적인 시장변동보다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부는 비시장성 자산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 하위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입수 가능한 시장 및 

기타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투자재산의 가치

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관적이거나, 특정산업의 표준이 존재하는 경

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투자재산이 종국적으로 실현될 가치를 반영하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대상과 관련된 어떤 세금은 완전히 발생하지 않거나 정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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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에 피투자펀드의 재무정보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증권 등의 평가

는 다양한 평가 방법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 실현된 투자

를 실제 실현한 수익은 처분시점의 증권의 가치, 관련된 거래비용, 매각방법에 따라 달

라집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제시된 가치와 실제로 실현된 수익은 상당히 다를 수 있

습니다. 

부도자산등의 

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

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

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 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지는 않으

며, 이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

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이외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공모집합투

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음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투자대상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

이 있습니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해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기회 배분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집합투자재

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투자위험 

구분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투자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

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금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또

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

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피투자펀드가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

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

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

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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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

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

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

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

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

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기타 자산에 병행하여 투자하는 다수

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함에 따라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매우높은위험인 1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산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이해

하고, 이에 다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

률 변동성으로 위험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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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투자대상자산의 종류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 용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주2)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

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

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4)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5)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

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와 투자국가의 신

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8) 모자형 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및 편입비율 등을 기초로 분류하되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

구의 위험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9)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10)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

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1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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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

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청구를 하셔야 합니

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

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

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 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차이 및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가입제한 없음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함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W (수수료미징구  판매회사의 Wrap 보유자, 특정금전신탁 



                                                                                                         - 51 - 

-오프라인 
-랩)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

을 가진 것을 포함합니다)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함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

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

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

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

우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자에 한하며,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

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

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

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

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

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R 
(DB확정 
급여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사업자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

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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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3영업일(D+1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을 적용하여 14영업일(D+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영업일(D+13일)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15영업일(D+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는 피투자펀드의 환매주기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

만,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12영업일전(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 13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

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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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

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다만, 국경일 등 공휴일 제외)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

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

격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

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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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

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 중 집합투자규약 제27조의2제1항

의 집합투자증권은 4)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
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합니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등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 상장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비상장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내 용 

구성 
투자재산평가담당 임원, 평가대상 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대상 투자
재산 운용담당팀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한자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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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변경(평가오류 및 개선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가 발생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지급 예정액은 “미지급재간접성과

보수” 라는 항목으로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합니다. 투자신탁재산 중 집합투자규약 제27조의2제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서 “미지급재간접성과보수”를 차감

하여 산정합니다. 미지급재간접성과보수 항목은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 따라 증

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

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

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200%이내 
- - -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온라인 가입자 전용 

납입금액의  

0.600%이내 
- - -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함 

납입금액의  

0.600%이내 
- - -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 - - -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회사의 Wrap 보유자, 

특정금전신탁 
- - - -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온라인 가입자 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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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수익자가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ㄴ)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ㄷ)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 -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 - -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함 

- - - -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0% 

이내 

- -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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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온라인 가입자 전용 

- - - - 

S-P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 - - - 

R 

(DB확정급여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사업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주)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부과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수탁 
회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600 0.450 0.040 0.030 1.120 0.850 - 1.120 1.877 -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0.600 0.225 0.040 0.030 0.895 0.590 - 0.895 1.652 -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600 0.240 0.040 0.030 0.910 - - 0.910 1.667 - 

C (수수료미징구 0.600 0.900 0.040 0.030 1.570 0.380 - 1.570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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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0.600 0.000 0.040 0.030 0.670 - - 0.670 1.427 -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600 0.450 0.040 0.030 1.120 0.310 - 1.120 1.877 -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0.600 0.030 0.040 0.030 0.700 - - 0.700 1.457 -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0.600 0.200 0.040 0.030 0.870 - - 0.870 1.627 -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0.600 0.490 0.040 0.030 1.160 - - 1.160 1.917 -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0.600 0.250 0.040 0.030 0.920 - - 0.920 1.677 -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0.600 0.580 0.040 0.030 1.250 - - 1.250 2.007 - 

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0.600 0.290 0.040 0.030 0.960 - - 0.960 1.717 - 

S-P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0.600 0.210 0.040 0.030 0.880 - - 0.880 1.637 - 

R 

(DB확정 

급여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0.600 0.250 0.040 0.030 0.920 - - 0.920 1.677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발생시 - -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

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해외거래예탁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이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

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이 포

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757%]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음에 따라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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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합니다.(2026년 2월 27일 기준) 

주5) 종류 A형과 종류 C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각

각 약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6)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

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

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은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이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 

주7)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이 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

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금융비용을 기

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1,000만원을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33  351  474  733  1,47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10  506  708  1,131  2,307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1  246  345  555  1,159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8  402  582  959  2,017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3  249  350  563  1,177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30  405  586  967  2,033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1  327  499  861  1,878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39  483  734  1,257  2,686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9  140  215  374  837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6  298  455  785  1,719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5  234  358  620  1,369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2  391  595  1,023  2,213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2  147  225  391  873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9  304  464  8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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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9  182  279  484  1,076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7  339  517  891  1,941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9  242  370  642  1,41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6  399  608  1,044  2,256 

S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4  192  295  511  1,13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2  349  533  918  1,996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8  261  399  691  1,518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6  417  635  1,091  2,352 

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8  201  307  533  1,18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6  358  545  939  2,040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0  184  282  490  1,088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8  341  520  897  1,952 

R 

(DB확정 

급여형)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4  192  295  511  1,135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2  349  533  918  1,996 

주1) 종류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2%, 종류A-E, 종류AG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

는 납입금액의 0.6%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총보수ㆍ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

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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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

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최초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

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

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가)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

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상환금 등의 지급 

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

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

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

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

습니다. 

나)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

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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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

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

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

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

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

(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

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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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

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

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

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4 - 

 

1. 구도자산운용(2026년 2월 28일 기준) 
가. 조직현황 

1) 설립일 : 2019년 9월 30일 

2) 임직원수 : 21명 

 

나. 내부통제 이력(징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성명 직책 주요이력 

김효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2019.11~현재 

2017.03 ~ 2019.10 

2016.08 ~ 2017.02 

구도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본부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리스크관리  

전의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주임 

2025.06 ~ 현재 

2024.01 ~ 2025.06 

2023.03 ~ 2024.01 

구도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본부 

우리자산운용 연금WM본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마케팅 본부 

 

다. 운용부서 이력(징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성명 직책 주요이력 

정헌직 대표 운용역 
2019.11 ~ 현재 

2017.07 ~ 2019.10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장 

구도투자자문 투자권유자문인력 

유은지 운용역 / 리서치 

2025.06 ~ 현재 

2022.12 ~ 2025.06 

2021.07 ~ 2022.12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BNK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김예원 운용역 / 리서치 2023.01 ~ 현재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김석원 운용역 / 리서치 2023.01 ~ 현재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임서영 운용역 / 리서치 2023.02 ~ 현재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박태하 리서치 2025.06 ~ 현재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김가영 리서치 2025.06 ~ 현재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양지혜 리서치 2025.10 ~ 현재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윤유진 리서치 2025.11 ~ 현재  구도자산운용 운용본부 

 

라. 금융감독원 제재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별첨 피투자펀드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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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에스자산운용(2026년 2월 28일 기준) 
가. 조직현황 

1) 설립일 : 2008년 4월 15일 

2) 임직원수 : 59명 

 

나. 내부통제 이력(징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성명 직책 주요이력 

조현정 준법감시인 

2015.11 ~ 현재 

2013.02 ~ 2015.11 

2011.03 ~ 2013.02 

2008.04 ~ 2011.03 

디에스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 

컴퍼스투자자 

코리안리투자자문 

송효근 과장 

2022.10 ~ 현재 

2019.05 ~ 2022.10 

2016.08 ~ 2019.05 

디에스자산운용 

더제이자산운용 

신한펀드파트너스 

김보미 대리 

2021.09 ~ 현재 

2021.06 ~ 2021.08 

2017.12 ~ 2020.11 

디에스자산운용 

가치투자자문 

한국투자증권 

박준우 위험관리책임자 

2025.04 ~ 현재 

2012.04 ~ 2023.12 

2011.03 ~ 2012.03 

2000.05 ~ 2011.03 

1996.01 ~ 1999.04 

디에스자산운용 

메리츠증권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금융그룹 

효성 

민소연 리스크관리팀장 

2022.06 ~ 현재 

2021.01 ~ 2022.06 

2020.08 ~ 2021.01 

2013.11 ~ 2020.08 

2010.02 ~ 2013.10 

디에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웰브릿지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삼성증권 

 

다. 운용부서 이력(징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성명 직책 주요이력 

현상균 CIO 

2017.05 ~ 현재 

2014.05 ~ 2017.05 

2012.04 ~ 2014.04 

2008.05 ~ 2012.03 

2007.09 ~ 2008.05 

2000.01 ~ 2007.09 

1999.05 ~ 1999.11 

디에스자산운용 

공무원연금공단 

에스제이밸류 

디에스자산운용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유안타증권 

김창진 주식운용1본부장 

2023.11 ~ 현재 

2020.01 ~ 2023.11 

2017.02 ~ 2019.10 

2014.12 ~ 2016.12 

2011.02 ~ 2014.12 

2007.07 ~ 2011.01 

디에스자산운용 

BNK자산운용 

디에스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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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주식운용1팀장 

2023.03 ~ 현재 

2020.10 ~ 2023.02 

2019.11 ~ 2020.08 

2016.12 ~ 2019.10 

2015.02 ~ 2016.11 

2013.08 ~ 2015.02 

2011.10 ~ 2013.08 

2007.07 ~ 2011.10 

디에스자산운용 

포엠인베스트 

씨앗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케이프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에스케이하이닉스 

황현철 과장 
2023.09 ~ 현재 

2017.12 ~ 2023.08 

디에스자산운용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최수지 대리 
2023.09 ~ 현재 

2019.09 ~ 2023.08 

디에스자산운용 

하나증권 

김정현 주식운용2팀장 

2022.03 ~ 현재 

2019.04 ~ 2022.02 

2016.02 ~ 2019.04 

디에스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배경수 과장 
2024.12 ~ 현재 

2018.07 ~ 2024.09 

디에스자산운용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정명환 주임 
2025.08 ~ 현재 

2023.07 ~ 2025.07 

디에스자산운용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민상균 주식운용2본부장 

2023.03 ~ 현재 

2019.05 ~ 2023.02 

2018.06 ~ 2019.05 

2014.05 ~ 2017.12 

2012.07 ~ 2014.05 

2011.09 ~ 2012.06 

2010.11 ~ 2011.09 

2007.10 ~ 2010.10 

디에스자산운용 

씨앗자산운용 

메디맵바이오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가람투자자문 

한화자산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 

한가람투자자문 

유진호 주식운용1팀장 

2023.11 ~ 현재 

2015.08 ~ 2023.11 

2008.06 ~ 2015.08 

2005.12 ~ 2008.03 

디에스자산운용 

IBK자산운용 

NH투자증권 

삼성전자 

윤준원 차장 

2021.04 ~ 현재 

2018.04 ~ 2021.04 

2015.12 ~ 2018.03 

2015.06 ~ 2015.11 

디에스자산운용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자비보스톤창업투자 

정수빈 주임 
2023.03 ~ 현재 

2021.08 ~ 2023.02 

디에스자산운용 

씨앗자산운용 

 

라. 금융감독원 제재 내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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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크임팩트자산운용(2026년 2월 28일 기준) 
가. 조직현황 

1) 설립일 : 2003년 6월 4일 

2) 임직원수 : 15명 

 

나. 내부통제 이력(징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성명 직책 주요이력 

김정익 준법감시인 

2017.8. ~ 현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2010.06 ~ 2013.12 한화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2002.01 ~ 2010.05 푸르덴셜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1994.01 ~ 1999.12 국민투자신탁 컴플라이언스 

 

다. 운용부서 이력(징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성명 직책 주요이력 

한성근 대표이사 

2019.01 ~ 현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대표이사 

2017.01 ~ 2018.12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팀 

2009.08 ~ 2016.12 삼성자산운용 운용팀 

2006.06 ~ 2006.12 대우증권 리서치 

김정수 상무 

2019.04 ~ 현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비상장증권운용 

2018.01 ~ 2019.04 미래에셋캐피탈 신성장투자부문 

2016.02 ~ 2017.12 미래에셋증권 고유자본운용 

2013.06 ~ 2016.01 삼성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 

2007.02 ~ 2011.07 골드만삭스증권 자기자본운용 

김민호 이사 

2019.06 ~현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상장증권운용 

2018.02 ~ 2019.05 메리츠종금증권 리테일 

2016.11 ~ 2018.01 BNK투자증권 애널리스트 

2010.09 ~ 2016.10 현대인베스트먼트 주식운용 

김우열 과장 

2021.08 ~ 현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상장증권운용 

2020.10 ~ 2021.08 브이아이자산운용 주식운용 

2017.04 ~ 2020.09 신영자산운용 펀드운용 

김규상 과장 

2024.04 ~ 현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상장증권운용 

2021.12 ~ 2024.04 하나증권 리서치 

2020.12 ~ 2021.12 KB증권 IPO팀 

2018.12 ~ 2020.12 하나증권 리서치 

김원준 과장 
2023.08 ~ 현재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비상장증권운용 

2018.12 ~ 2023.08 미래에셋증권 IPO팀 

 

라. 금융감독원 제재 내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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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2026년 2월 28일 기준) 
가. 조직현황 

1) 설립일 : 2013년 12월 1일 

2) 임직원수 : 50명 

 

나. 내부통제 이력(징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성명 직책 주요이력 

황경우 준법감시인 

2019.11 ~ 현재 

2017.01 ~ 2019.07 

2006.01 ~ 2016.08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준법감시인 

IBK투자증권 운용지원/준법관리자 

교보악사자산운용 운용지원/컴플라이언스 

 

다. 운용부서 이력(징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성명 직책 주요이력 

김영준 대표 운용역 

2015.07 ~ 현재 

2011.07 ~ 2015.06 

2009.11 ~ 2011.02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운용 

마스터투자자문 리서치 및 주식운용 

이룸투자자문 리서치 및 마케팅 

 

라. 금융감독원 제재 내역 :  

일자 위규사항 징계내역 

2025.01.23 
집합투자규약의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관제재) 
과태료 1억원 

2025.01.2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개인제재) 

직원 1인 직무정지 3개월, 직원 1인 문책경고,  

퇴직 직원 1인 문책경고, 직원 1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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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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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빌딩 

(연락처 T. 02. 6276-7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hdfund.co.kr) 

회사연혁 

2000. 7   회사설립 

2000. 8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2007.12   자산운용업 인가 및 등록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8.10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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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

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백만원]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제26기 

(25.12.31 현재) 

제25기 

(24.12.31 현재) 
계정과목 

제26기 

(25.1.1~25.12.31) 

제25기 

(24.1.1~24.12.31) 

자산총계 159,099 83,490 
영업수익 100,243 37,538 

영업비용 27,284 21,612 

부채총계 44,999 15,394 영업이익 72,959 15,925 

자본금 30,000 30,000 
영업외수익 103 36 

영업외비용 13,475 10,009 

자본총계 114,100 68,096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59,587 5,952 

   당기순이익 46,194 4,639 

 

라. 운용자산 규모                                                 <2026년 3월 20일 현재, 단위 : 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혼합자산 

파생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264 41,865 695 1,012 7,306 30,928 37,599 15,338 24,532 159,53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연락처 T. 1588-2323,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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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1982. 회사설립 

 

2) 주요업무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나)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라)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마)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바)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사)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아)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  

가)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

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연락처 T. 02. 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회사연혁 2000. 설립 

 

2)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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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하며, 집합투자

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KIS 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www.koreaap.com 

나이스 P&I(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 길 11 www.nicepni.com 

(주)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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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

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

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

서 “간주 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

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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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기수익자총회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 총회(이하 "연기

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

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나)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다)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

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마)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바)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아)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자)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

외)  

차)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카)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아래 기술된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 미지급 가능 

사유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 

3.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에 동의한 경우 

보수 지급 기준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행일로부

터 10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대상기간 :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다만, 변경시행일로부터 잔여 신탁계약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2. 대상금액 : 신탁계약서 제37조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1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집합투자

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비용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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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

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나)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

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

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

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

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

의 평가ㆍ분석ㆍ 확인 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

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한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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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

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 회사에 요구할 수 있

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

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법 상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 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

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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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

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법 제87조제8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

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

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

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③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④ 그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

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

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

는 경우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

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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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

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

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

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나)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다)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라)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마)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

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⑨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

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ㆍ판매회

사 및 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된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다) 법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마)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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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

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

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

적인 사유 

나)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선정합니다. 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운용본부장

의 승인 하에 평가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지분증권의 평가 

구분 투자전략자료 기업분석자료 기업탐방세미나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 

배점기준 20% 30% 40% 10% 
 

① 투자전략 자료 제공은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② 기업분석 자료 제공은 기업분석 자료의 적시성 및 충실도를 평가 

③ 기업탐방 및 세미나는 기업탐방의 적절성과 세미나의 내용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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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는 트리이더 담당팀에서 평가하며 증권사의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 

정도 등을 평가 

⑤ 상기 평가항목 이외에 해당 운용 담당 부서 내부 합의 및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나) 채무증권의 평가 

구분 매매체결능력 정보제공능력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 

배점기준 40% 40% 10% 10% 
 

① 매매체결능력은 매매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평가 

② 정보제공 능력은 시황, 수급, 요청사항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 

③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매 시 최우선 호가를 제시하는 거래사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다) 인덱스 펀드, 차익거래 펀드, 구조화 펀드에서의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차익거래의 경우 

구분 매매체결능력 
매매관련보고와 

책임 
정보제공능력 

거래보안유지 및 

일관성 

배점기준 50% 20% 20% 10% 
 

① 매매체결 능력은 매매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차익거래의 경우 수익성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평가 

② 매매관련 보고와 책임은 매매 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고와 매매실수나 사고 시 투자중개업자

의 책임인정과 변상의 정도를 평가 

③ 정보제공 능력은 시장 상황에 대한 사실적 내용과 수급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평가하며 평소 자

료 제공의 정도를 평가 

④ 신속성이나 정확성에 있어 편차가 없이 일관되는 정도를 평가 

 

2) 보관 및 관리 

가) 매 분기별로 상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전 분기 실행내역을 해당 운용 본부장 및 준법감시

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해당 운용본부는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자의 선정에 있

어 해당 해외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투자목적 고유재산 투자를 통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운용실적 축적을 위함  

투자승인일자 2026년 3월 27일 

투자집행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기간 경과전  

투자금회수 가능 요건 

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

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

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ㆍ해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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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④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ㆍ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방법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  

③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주)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

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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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

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

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

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

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협회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

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

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

으로 합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